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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2023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 참여자의 개인예산 이용
계획과 실제 지출을 분석하여 욕구 사정과 계획 수립의 제도적 보완 방향을 탐색하고
자 하였다.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참여자 90명의 이용계획을 분석하여 욕구에 기반한 
계획 수립과 예산 지출 여부, 예산 지출이 욕구에 기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파악
하였다. 참여자는 신체건강, 일상생활, 주거, 보호 및 돌봄, 정신건강, 보육 및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욕구를 표현하였으나, 예산 편성은 주로 신체건강, 일상생활, 주
거 영역에 집중되었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출 내역
은 전체 예산의 65.5%가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영역에 집중되었다. 욕구와 예산 편성·

지출 간 불일치는 구매 가능한 용도의 제한, 욕구가 서비스 구매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 규모, 참여자의 개인 사정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예산제가 개별유연화와 자기주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
칙 기반의 지원 항목 확대, 급여 범위의 유연화 그리고 사례관리자의 계획 수립 및 
자원 연계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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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23년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
적용 사업이 목표한 대로 개별유연화된 지원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즉 참여자의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기능했는지를 파악하고, 욕구 사정과 계획 수립 
방법, 제도 설계의 보완점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참여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욕구를 표현하였으나, 예산 편성은 신체건
강, 일상생활, 주거 영역에 집중되었고, 지출은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영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욕구와 예산 편성, 지출 간 불일치는 개인예산의 용도 제한, 욕구가 서비스 구매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 규모, 참여자의 개인 사정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개인예산의 용도 범위를 확대하고 취지에 맞는 제한품목에 
관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둘째, 이용계획 서식을 보완하여 참여자의 궁극적 바람과 선호
를 파악하고, 잠재된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 셋째, ‘구매’ 방식으로 충족할 수 없는 욕구에 
대한 지원과 자원 연계가 가능한 숙련된 사례관리자의 육성과 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는 자립, 사회참여, 웰빙 등 개인예산제의 궁극적 목표와 관련한 제도의 성과를 평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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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배경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로드맵인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은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
을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비전으로 제시한다(관계부처 합동, 2023). 종합계획의 핵심 개혁과제로 도입되
어 2026년 본 사업 이행을 예정하고 있는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s)는 개별유연화(personalisation)와 자기주
도지원(self-directed support)을 핵심 이념으로 한다. 개별유연화1)는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욕구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개인의 선호대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Carr, 2010). 이러한 개별유연화
는 이용자를 돌봄과 지원의 중심에 두고 서비스를 계획하고 전달하는 자기주도지원2)(Bradley et al., 2021a)이라
는 서비스 제공방식을 통해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예산제가 당사자의 권한 강화와 재정의 효율화를 실현
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국외의 많은 국가들이 이를 도입하였으며(Leventi, 2021, Gadsby 

et al., 2013),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 이용자 만족, 삶의 질, 웰빙 증진, 비용 효과성 등의 성과를 확인한 바 
있다(Friedman, 2025; Robinson et al., 2022; Fleming et al., 2021; Woolham et al., 2017; Webber et al., 

2014; Gadsby et al., 2013). 

그러나 개인예산제에 대한 기대가 마냥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 유입된 개인예산제에는 초기부터 우려가 
내재해 있었다. 202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대선공약과 당선 이후의 국정 과제로 사업 추진을 공식화하
기 이전인 2017년, 서울시는 공적주체 중 처음으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김용득 외, 2017). 

그러나 당시 서비스의 공공성과 장애인의 수급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한 반대가 거셌고(최석범, 2017), 

결국 개인예산제의 추진은 무산되었다. 2022년 대선 시기에도 개인예산제 추진 공약은 진보적 장애인운동을 표방
하는 단체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도 없고 급여량 판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주도성이 없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적 결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2. 1. 21). 특히 예산 효율성이 블랙홀
처럼 개인예산제 취지와 이념을 흡수하여 오히려 장애인 예산 삭감의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는 주장(김도현, 

2022), 모의적용 추진 이후 제도 시행의 취지에는 동의하더라도 자기주도성의 실현이 부족한 현재의 방향이나 
설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안형진, 2024). 국외에서는 주도성이 강조되지만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 
가중되는 행정적 부담(Micai et al., 2022), 자기주도지원의 낮은 성과(Slasberg, Beresford & Schofield, 2013)을 
약점으로 지적하고, 재정 효율화라는 취지로 인한 향후 예산 확대에 소극적일 가능성(Needham & Dickinson, 

2018)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2023년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2024년 1차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2차년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많은 우려와 비판 속에서도 진행되는 개인예산제의 전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개인예산제는 개별유연화와 
자기주도적 지원이라는 가면을 쓴 포장, 또는 전시성 정책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다고 하기에 개인예산제의 근본 
철학인 개별유연화에 대한 지향은 불가피한 방향이다. 2023년 유엔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에서 발간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전환(Transformation of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보면 서비스의 개별유연화는 ‘새로운 지원철학’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023). 즉 서비스의 개별유연화는 전통적인 서비스 시스템이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들이 선택하지 않은 세계
에 그들을 가두어 버리는 경향에 대한 해독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정책 환경에서 

1) 개별유연화는 사람을 강점과 선호가 있는 개인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돌봄과 지원의 중심에 두는 데에서 시작한다. 개별유연화된 접근은 스스로의 
욕구를 확인하고 지원 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된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도모한다(SCIE, n.d.). 

2) 자기주도지원은 다양한 실천 개념을 아우르는 포괄적 용어이나, 개인과 가족이 자신에게 제공되는 지원 방식에 대해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
는 방식을 설명하는 용어(Manthorpe et al., 2011), 이용자에게 돌봄과 지원의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지원 방식 등으로 설명된다(Headway, 
n.d)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개별유연화’와 유사한 의미로 수용된다(Manthorpe et al., 2011, Headway, n.d; SCIE,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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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유연화에 기반한 제도의 도입을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 또한 여러 문헌에 의해 뒷받침된다(Duffy, 2021; 

Rummery, 2011; Carey et al., 2019; Powell & Gilbert, 2011). 

그렇다면 제도 내에서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욕구 사정과 평가를 통해 지원할 수 없는 서비스를, 개인예산제를 
통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일까? 개별유연화된 지원에 성공한, 또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례에 관한 엇갈리는 
연구들(Friedman, 2025; Robinson et al., 2022; Fleming et al., 2021; Marangos et al., 2020, Slasberg et al., 

2013)은 명분만으로는 개인예산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념이 제도화되는 것은 한순간의 결과
가 아닌 지속적 과정이고, 제도 내에는 이념을 희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거나 안전장치를 고안해 내는 것은 정책 입안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주어지는 과업이다. 지시따르기
(compliance training)가 전혀 되지 않아 표준화된 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렵고 사회적인 규범을 따를 수 없다고 
단정했던 장애인에게 지시를 따를 수 있는 특수한 환경을 만들어 사회활동과 참여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촉진하는 
것3), 이것은 이미 제도화된 서비스 전달방식으로는 만들기 어렵다.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개인예산제는 이렇게 
개인별로 맞춤화된 서비스 계획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나, 늘 이 같은 효과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개인예산제는 어떻게 그 이념을 실현할 수 있을까? 선행 연구는 개인예산제가 목표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적 지원체계(이용자 조력 체계), 계획 수립 역량, 제도적 유연성 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Friedman, 2025; Carey et al., 2019; Glendinning et al., 2008).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는 2023년 개인예
산제의 첫 실험인 시범사업 모의적용(이하 모의적용 사업)이 목표한 개별유연화된 지원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었
는지, 개인예산 이용계획과 그 이용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에 참여한 이용자가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통해 표현한 욕구대로 서비스를 지원받았는지, 욕구와 예산 집행은 
일치하는지, 욕구대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추적하여 시범사업 혹은 본 
사업의 설계에서, 또는 설계 이외의 부분에서 보완할 내용을 파악한다. 개인예산의 성과 영향 요인으로 꼽히는 
중요 요소 중 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원(House of Commons Committee of Public Accounts, 2016) 측면에서 
모의적용 사업은 활동지원의 일정 비율로 제한된 예산이라는 한계를 지녔음을 감안하여, 제한된 예산 내에서 
개인예산을 활용한 시범사업과 본 사업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Ⅱ. 개인예산제 관련 국내외 동향

1. 국내 개인예산제 관련 동향 

국내의 개인예산제에 대한 관심은 2010년경 국외 제도의 탐색을 통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신은경, 이한나, 

2024). 초기에는 영국이나 독일 등 복지 선진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 지원체계(user-centred funding 

model)의 철학과 성과를 분석하고, 국내 제도적 기반과 비교하여 도입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는 탐색적 연구들
이 주를 이루었다(이동석, 2015; 이승기, 이성규, 2014; 이동석, 김용득, 2013; 유동철, 2012). 이러한 학술적 
관심은 실천 현장으로 확산되어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개인예산제의 기본 원칙
인 자기주도성, 선택권, 유연한 급여 사용 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되었다(김동홍, 정종화, 2021; 

장재웅, 김경미, 2018; 윤재영, 2015, 2017; 이한나, 2024 재인용). 민간 분야의 실험은 개인별 욕구 기반 계획 

3) 2024년 복지부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의 사례이다. 평소 지시 따르기가 전혀 되지 않던 발달장애인이 놀이공원에서 질서를 지켜 기구를 이용
한 것에 착안하여 개인예산으로 놀이공원 회원권을 구매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시 따르기를 유도하고자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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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현금지급을 포함한 유연한 급여 사용, 조력자와 지원 써클을 활용한 자원 연계 등 개인예산제의 핵심 요소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과의 축적은 개인예산제 도입 타당성에 대해 경험에 기반한 근거를 제시
하게 된다. 

개인예산제가 정책 의제로 부상한 결정적인 계기는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다. 당시 정부는 국정과제 
47번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향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통해 개인예산제의 추진을 공식화하였고, 2023년 
1월에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단계적 도입 계획을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개인예산제는 2023년 모의적용, 2024-2025년 시범사업과 입법추진,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26년 본사업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2025년 현재 2차년도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복지부에서 추진한 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관찰된다. 2017년 시 자체의 개인예산제를 추진하다가 무산된 바 있는 서울시
는 2022년 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상반기까지 서울형 개인예산제의 모의적용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이후 2024년 8월, 100명을 목표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급여를 실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이행하였다. 서울형 시범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18~65세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인 중 정도가 심한 장애
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활동지원수급권과 관계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시범사업 기간은 6개월이며, 급여는 
기존 급여와 무관하게 추가하여 주는 형태로, 개인당 급여량은 수립한 지원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할당하였다
(한국장애인재단, 2024). 서울시는 2025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하반기부터 대상자를 발달장애인까지 
확대한 2차년도 시범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한자연)에서 2024년 하반기에 실시한 ‘옹호기반 자기주도 개인예산’도 주목
할 만한 사업모델을 제시하였다. 한자연은 ‘예산’, ‘계획 심의 의결’, ‘구매/고용‘, ’재정관리‘를 자기주도 개인예산의 
4가지 핵심 요소, 여기에 ’지원써클‘을 +1요소로 설정하고 4+1 요소에서 ’퍼실리테이터 기관‘이라고 명명한 수행기
관, 또는 참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복수의 실천 모델을 제안하였다(윤재영 외, 2024). 한자연은 제시한 모델에 
따라 2024년 하반기에 자체 사업을 실시하였다. 한자연의 옹호기반 자기주도 개인예산 사업에는 8개 자립생활센
터가 퍼실리테이터 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장애인 19명이 참여하였다. 한자연의 사업은 참여자의 옹호와 
퍼실리테이터 기관의 학습과 협력에 중점을 두고 실천을 전개하여 복지부와 서울시가 제안한 모델과 차별화되는 
또다른 개인예산제의 제도화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2.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모의적용4)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서울 마포, 경기 김포, 충남 예산, 세종 4개 지자체에서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의 모의적용을 수행하였다. 모의적용은 120명을 목표로 참여자를 모집하였는데, 종료시기까지 
참여한 최종 인원은 86명이었다.5) 신청자가 목표 인원에 미달하여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신청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었다. 모의적용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의적용 대상은 활동지원수급권자에 한정하고, 개인예산급여는 활동지원급여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였
다. 참여자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할당된 활동지원 기본급여의 10%(모델1), 20%(모델2) 한도 내에서 개인
예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활동지원급여는 개인예산으로 전환한 만큼 차감하였다. 모델 1은 주어진 영역에서 
정해진 품목을 필요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모델이고, 모델2는 참여자의 필요에 따라 특수자격(수어통역, 보행지

4) 이한나. (2024).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330), pp. 20-36의 내용을 요약함. 
5) 누적 신청인원 123명 중 접수이후 부적격 처리된 3명과 연락두절로 계획 수립 대기 상태에서 중단된 1명을 제외한 유효 신청인원은 119명이었다. 

이 중 29명이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 전, 4명이 계획 수립 후 참여를 중단하여 최종 86명이 종료시점까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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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마 등)을 가진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인데, 최종 참여자 86명 중 모델1 

참여자가 83명, 모델2 참여자는 3명으로 실제 참여 수준은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참여자는 6개의 
지원 영역에서 개인예산을 다음과 같은 용도로 지출할 수 있었다.

개인예산의 지출 근거가 되는 개인예산 이용계획은 모의적용 지역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전담인력과 참여자의 
대면면담에 근거하여 수립하였다. 이용계획은 지역별로 운영한 개인예산 지원위원회에서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
고 공적 효력을 부여하는 합의 과정을 거쳤으며, 개인예산은 합의한 이용계획에 포함된 용도로만 지출이 가능했
다. 단, 긴급돌봄 같이 미리 계획하기 어려운 용도는 계획에 없는 지출이 인정되었다. 개인예산 지원위원회는 
장애인 복지에 전문성이 있는 지역의 민간 인사로 구성되었는데, 지원위원회의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담당 공무원 
1인이 직권으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이한나, 2024). 국민연금공단은 지사별 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개인
예산 이용계획 수립과 모니터링6)을 담당하고, 정산과정을 지원하였다. 참여자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용계획을 
변경하기를 원한 참여자는 횟수나 기간의 제한 없이 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었다. 개인예산은 참여자가 선지출한 
후 다음달 초에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정산 과정을 거쳐 중순경에 환급이 이루어졌다. 최종 정산이 
마무리된 시점은 2023년 12월이다. 

3. 유럽연합 유니크 프로젝트7)

개인예산제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계획된 지원이 실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제도의 

6)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에서 모니터링은 참여자의 원활한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참여자 모니터링’과 사업 전반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
는 ‘사업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였다. 참여자 모니터링은 국민연금공단 전담인력이 담당하였으며, 사업 모니터링은 연구진이 별도의 모니터링단을 
꾸려 수행하였다. 

7)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안내. pp. 75-81을 참
고하여 작성함. 

지원 영역 모델 1 모델 2

주거
-주택 개조
-주거환경 개선(도배, 장판, 집수리, 집 구조 변경)

-

일상생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자가용 개조 
-장애 관련 소모품(요실금, 변실금 패키지 등)

-수어(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보행지도사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재활치료비(언어, 인지, 감각통합, ABA 등)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장애인 보조기기 외 구입 
또는 기준 단가 초과 추가 비용

-건강기능식품
-발달재활 바우처 추가 구매
-안마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추가 구매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언어재활사
-안마사
-작업치료사
-특수체육지도사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추가 구매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보호 및 돌봄·요양
-단기거주시설
-긴급돌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보육 및 교육 -아이돌보미 기준 시간 이상 본인부담금 -보육교사

출처: “2023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 안내”, 보건복지부 외, 2023, pp. 6-7 수정.

표 1. 2023년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 급여 이용 범위와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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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연합이 추진한 유니크(UNIC) 프로젝트는 개인예
산제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도구들을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장에서는 그중에서
도 특히 개인예산제의 실행 과정을 점검하고, 정책 목표와 이념이 제도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유니크 툴박스(UNIC Toolbox)”를 소개하고자 한다. 유럽연합은 2020년 10월
부터 2023년 9월까지 고용과 사회혁신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for Employment and Social Innovation, 

EaSI)의 재정 지원을 받아 다양한 국가의 개인예산제 모델을 소개하여 보급하고, 개인예산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자 유니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UNIC project, n.d.). 

이 프로젝트는 개인예산제의 개발과 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문헌을 발간하였는데, “유니크 툴박스”는 이 때 
발간한 문헌의 일종이다. “유니크 툴박스”는 개인예산제의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quality monitoring)’, ‘서비스 
전달(service delivery)’, ‘규정 준수 확인(compliance assurance)’ 세 가지 영역에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정책 
입안자 등의 관련자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의 시행이 제대로 그 이념과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구분 목적과 용도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도구 이용자 평가를 통해 개인예산제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 지점을 확인함.

서비스 전달 도구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예산제를 통해 UN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방침에 의거한 
사람중심적이며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함.

규정 준수 확인 도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영역 관리자가 CRPD의 방침에 비추어 시행 중인 개인예산제 
정책을 평가하고 제도 강화를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함. 

표 2. 유니크 툴박스

세 가지 도구 중 특히 개인예산제의 성과를 톺아볼 수 있는 도구로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도구’를 살펴본다.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도구는 이용자가 개인예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평가하며 작성하는 도구이지만, 

그 내용이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람,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도구는 아래와 같은 3개의 요소, 8개의 영역에서 개인예산제의 성과를 평가한다.

요소 영역 예시

자립
자기 계발 교육, 유능성, 성취 
자기 결정 자율성, 통제, 개인적 가치, 선택, 

사회 참여
대인 관계 대인 상호작용 등
사회 통합 지역사회 통합, 참여, 지역사회 역할, 사회적 지지
권리 평등, 존엄, 시민권과 접근권 등

웰빙
정서적 웰빙 만족감, 자기 개념, 스트레스 감소 등
신체적 웰빙 건강, 일상 활동, 여가 활동 등 
물질적 웰빙 재정 상황, 고용, 주거 등

표 3.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평가영역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도구는 3개의 부문으로 되어 있다. 이용자는 위 8개 영역에서 개인예산을 사용했는지(1

부문), 이를 통한 삶의 질의 개선이 있었는지 (2부문), 이용 경험이 어떠하였는지(3부문)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는 
구조화된 양식으로 이용자에게 제시하여 응답을 얻는다. 질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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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문: 개인예산 사용 영역 2부문: 삶의 질 개선 3부문: 개인예산 이용 경험 (일부)* 

-일상생활지원
-평생학습이나 교육
-일자리
-지역사회 참여
-치료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구매 또는 렌트
-환경 개선
-이동
-보통의 삶

-자립: 자기계발
-자립: 자기결정
-사회참여: 대인관계 기술
-사회참여: 사회통합
-사회참여: 권리
-웰빙: 정서적 웰빙
-웰빙: 신체적 웰빙
-웰빙: 물질적 웰빙

-정보: 정보 접근성
-규칙: 규칙 이해 용이성
-평가: 욕구 평가 관여
-적극적 관여: 계획 수립 관여
-결정: 개인예산 이용 결정 관여
-존중과 존엄: 서비스 제공자의 존중
-훈련: 개인예산 이용을 위한 훈련
-선택과 통제: 이용자 선택권
-옹호: 이의 신청
-급여량: 개인예산 금액 만족
-사생활 보호

주: * 3부문은 1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상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정리함. 

표 4.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부문별 질문 내용

 

1부문인 개인예산 사용영역은 각 영역에 개인예산을 사용하였는지를 묻는다. 예를 들어 일자리의 경우 “나는 
일자리를 얻는 데에 개인예산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예산을 이용하여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거나, 창업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지원해 줄 사람을 둘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항에 ‘예’, ‘과거에 
사용했으나 지금은 아님’, ‘아니오’와 같은 3개의 응답 범주 중 하나로 응답하게 하여 이용자가 개인예산을 어느 
영역에 사용하였는지 파악한다. 삶의 질 개선을 파악하는 2부문의 질문 예시로 ‘자립’ 요소의 ‘자기결정’ 영역 
질문을 보면, “개인예산은 내가 바람, 필요, 그리고 목표를 가진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내 의견을 묻고, 나의 필요와 바람을 경청하며 이를 존중합니다.”라는 문항에 
‘아니오’, ‘예, 그러나 충분하지 않음’, ‘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을 하도록 한다. 또한 개인예산제를 통한 변화와 
상관없이 해당 질문이 응답자에게 중요한 항목일 때는 주요영역으로 ★표시를 하게 한다. 개인예산 이용경험을 
묻는 3부문의 질문예시로는 적극적 관여 영역에서 “나는 내 지원 계획의 초안을 수립하는 데 관여하였습니다.”라
는 질문에 2부문과 같은 형식의 응답범주에 응답한다. 이용 영역(1부문), 성과(2부문)와 이용과정의 경험(3부문)

을 묻는 구조는 자기주도지원의 전제, 즉 계획 수립의 과정(3부문)과 이행(1부문)이 성과(2부분)로 이어진다는 
구조를 전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유니크 툴박스는 이 연구에서 분석한 2023년 모의적용 시기에 수립한 개인예
산 이용계획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부문 ‘개인예산 사용 영역’의 각 영역은 모의적용에서 설정한 개인예산
의 이용 영역과 개인예산의 편성과 쓰임이 참여자의 경험과 개인예산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임을 
뒷받침한다.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도구는 이후 한국에서 시행한 개인예산제의 성과를 국제적 수준에서 비교하고 
평가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시범사업 및 본사업에서의 적극적 반영이 기대된다.

Ⅲ. 분석 방법

이 연구는 2023년 복지부의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이 개별로 수립하는 계획에 참여자의 욕구를 얼마나 
반영했고, 실제 집행이 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니크 툴박스의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도구’는 
참여자의 개인예산 사용영역을 파악하는 것을 서비스 품질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 중 하나로 삼은 바 
있다. 해당 도구는 참여자에게 해당 영역에 예산을 사용하였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이를 파악하였는데, 모의적용 
사업에서는 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서 관련 욕구를 표현하였는지, 표현한 욕구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계획 수립)

했는지, 실제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는 개인예산제, 자기주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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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유연화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필수 요소로 욕구에 기반한 계획의 수립을 강조한다(Robinson et 

al., 2022; Bradley et al., 2021b; Dickinson, 2017). 자기주도지원은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와 지원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며, 지원 계획을 통해 목표로 한 성과와 연계한 욕구 충족 방법을 실현한다(Bradley 

et al., 2021b). 여기서 ‘욕구’는 기능의 제약으로 급여량을 할당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Clifford et al., 2013), 

특정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의미하기도 한다(Bradley et al., 2021b; Dickinson, 2017). 이 연구에서의 
‘욕구’는 후자의 의미로, 계획이 표현된 욕구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행되었는지를 
주요하게 본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모의적용 참여자가 전담인력과 함께 수립한 ‘개인예산 이용
계획’과 계획의 합의와 지출에 관한 행정자료인 ‘총괄 서식’이다. ‘개인예산 이용계획’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개인
예산제 전담인력이 참여자와의 대면면담을 통해 수립한 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전담인력은 ‘1. 개인정보’, ‘2. 지원 네트워크 현황’, ‘3. 현재 이용서비스 현황’에서 참여자의 일상생활과 자원을 
파악한 후, ‘4. 욕구 사정’에서 6개 이용 영역에서의 제한점과 욕구를 파악하고 내용을 기록하였다. 6개 영역별로 
사정(assessment)한 욕구는 ‘5. 개인예산으로 이용을 원하는 서비스’에서 제한된 품목별로 활용 희망 여부를 파악
하고, ‘6. 개인예산 이용계획’에서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서비스별로 이용계획과 편성 예산을 기록한다. 모의적용
의 시작 시기는 2023년 6월이나, 사업 시작 시기에도 목표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참여자의 신청 접수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면담은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고, 같은 시기 초기에 수립한 계획의 변경도 
이루어졌다.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면담과 연구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IRB No. 제2023-074호). 

또다른 자료 출처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 총괄서식’은 모의적용 사무국이 설치된 한국장애인
개발원에서 사업 관리용으로 작성한, 참여자의 기본 정보와 계획, 실제 지출한 정산 내용이 포함된 행정데이터이
다. 여기에 입력된 계획은 ‘6.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초안으로 하여 지원위원회 합의를 거쳐 확정한 계획이다. 

정산 내용은 매월 정산 시마다 각 개인이 계획한 지원 항목에서 실제 얼마의 지출이 승인되었는지를 기록한 
것으로, 월별, 개인별 총 금액이 월별, 개인별로 환급된 ‘개인예산’이 된다. 작성 시기는 개인예산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한 2023년 5월부터 최종 정산이 마무리된 시기는 2024년 1월까지이다. 이 연구는 영역별 욕구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중 ‘4. 욕구 사정’을 분석하여 파악하였으며, 개방형으로 작성한 내용을 연구진이 읽고 욕구의 
표현 여부를 판단하여 범주화하였다. 계획 수립 시 해당 영역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의 여부와 실제 개인예산을 
해당 용도로 지출하였는지는 ‘총괄서식’을 통해 조사하였다. 1회 이상 계획을 변경한 참여자의 예산 편성 자료는 
최종 계획안을 분석하였다. 모의적용의 최종 참여자는 86명이나, 이 논문에서는 계획 수립 후 참여를 중단한 
4명의 자료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목차 내용
1. 개인정보 인적사항과 장애관련 정보
2. 지원 네트워크 현황 사적, 공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관계망 파악
3. 현재 이용서비스 현황 공공서비스 이용 상세 현황
4. 욕구 사정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의 제한점, 욕구와 희망
5. 개인예산으로 이용을 원하는 서비스 개인예산으로 지원을 원하는 서비스
6. 개인예산 이용계획 서비스 지원 목표, 지원 서비스, 편성 예산

출처: “2023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 안내”, 보건복지부 외, 2023, pp. 10-16 저자 정리.

표 5. 개인예산 이용계획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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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분석한 90건의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성이 55명, 여성이 35명으로 남성이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활동지원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
에 6세 이상 65세 이하로 한정되었는데, 18세 이하가 19명(21.1%), 19세에서 39세 이하가 31명(34.4%), 40세 
이상 59세 이하가 24명(26.7%), 60세 이상이 16명(17.8%)로 비교적 전 연령대에 고른 분포를 보였다. 평균연령
은 36.9세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은 지체와 뇌병변 장애가 47명(52.2%)으로 전체의 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본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에서 60% 가량을 차지하는 발달(지적, 자폐성)장애인은 30명(33.3%)를 차지하여, 

모집단의 장애 분포보다 발달장애가 적게 모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은 마포 30명(33.3%), 세종과 김포는 
22명(각 24.4%), 예산은 16명(17.8%)이었다. 활동지원급여구간은 9-11구간이 26명(28.9%)로 가장 많았다.

참여자의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분석하여 각 영역에서 지원 욕구를 표현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전체 분석
대상 90명 중 주거 영역에서의 지원 욕구를 표현한 참여자는 39명(43.3%), 일상생활은 69명(76.7%), 신체적 
건강은 79명(87.8%), 정신건강은 23명(25.6%), 보호 및 돌봄은 31명(34.4%), 보육 및 교육은 8명(8.9%)이었다. 

참여자의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욕구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55 61.1 여성 35 38.9

연령

18세 이하 19 21.1 40세 이상 59세 이하 24 26.7

19세 이상 39세 
이하 31 34.4 60세 이상 16 17.8

평균 연령 36.9

장애유
형

지체 22 24.4 지적 18 20.0

뇌병변 25 27.8 자폐성 12 13.3

시각 8 8.9 정신 2 2.2

언어 2 2.2 호흡기 1 1.1

지역
마포 30 33.3 세종 22 24.4

예산 16 17.8 김포 22 24.4

활동지
원급여
구간

1-8구간 17 18.9 12-13구간 24 26.7

9-11구간 26 28.9 14-15구간 15 16.7

특례 7 7.8

표 7.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 참여자 특성
(단위: 명, %, 세)

변수 욕구 여부 예산 편성 여부 예산 지출 여부 지출 예산

자료 출처 개인예산 이용계획 총괄서식 총괄서식 총괄서식

코딩 욕구 표현하지 않음=0
욕구 표현=1

예산 편성하지 않음=0
예산 편성=1

예산 지출하지 않음=0
예산 지출=1

지출액

표 6. 분석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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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예산 한도액은 참여자가 참여기간 동안 6개 영역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이다. 월별 활동지원급여의 10~20%에 참여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참여자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간 참여하여 한도액의 편차는 큰 편이었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90명의 개인예산 한도액 총액은 
127,134,860원으로, 최소액은 280,800원, 최대액은 5,140,000원이었다. 참여 개월 수와 무관한 일인 평균 한도
액은 1,412,610원이었다. 중도포기자는 당초 참여 시점에서 종료 시점까지로 계산한 개월 수와 실제 참여한 개월 
수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단시점까지 지출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해당 영역에서 욕구를 표현하였다고 해서 모두가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다. 모의적용 사업은 영역별로 제한된 
품목에만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서 지원 욕구가 있어도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가 허용되는 품목이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또 개인예산 이용계획은 ‘구매’할 수 있는 품목에 한해서만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
에, 지원 욕구가 구매라는 방식을 통해 충족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 영역별로 계획을 
수립한 참여자의 숫자를 살펴보면, 주거영역은 24명(26.7%), 일상생활은 39명(43.3%), 신체건강은 78명(86.7%)

이었고, 그 외 정신건강과 보호 및 돌봄, 보육 및 교육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참여자의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
별 예산 편성을 통한 계획 수립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주거 일상생활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보호 및 돌봄 
요양 보육 및 교육

계
39 69 79 23 31 8

43.3 76.7 87.8 25.6 34.4 8.9

성별
남성

19 44 49 15 21 5

34.5 80.0 89.1 27.3 38.2 9.1 

여성
20 25 30 8 10 3

57.1 71.4 85.7 22.9 28.6 8.6 

연령

18세 이하
3 16 16 9 4 3

15.8 84.2 84.2 47.4 21.1 15.8 

19세 이상 39세 이하
14 22 27 6 14 1

45.2 71.0 87.1 19.4 45.2 3.2 

40세 이상 59세 이하 
17 20 20 5 11 3

70.8 83.3 83.3 20.8 45.8 12.5 

60세 이상
5 11 16 3 2 1

31.3 68.8 100.0 18.8 12.5 6.3 

장애 
유형

지체·뇌병변
26 38 43 11 21 3

55.3 80.9 91.5 23.4 44.7 6.4 

발달장애
8 21 25 11 9 4

26.7 70.0 83.3 36.7 30.0 13.3 

기타
5 10 11 1 1 1

38.5 76.9 84.6 7.7 7.7 7.7 

표 8. 영역별 욕구 표현 여부
(단위: 명, %)

총 개인예산 한도액 참여자 최솟값 참여자 최댓값 참여자 평균값
127,134,860 280,800 5,140,000 1,412,610

표 9. 개인예산 한도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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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로 수립한 계획이 실제 예산의 지출로 이어진 참여자의 숫자는 아래 표와 같다. 주거영역에서는 17명, 

일상생활은 31명, 신체 건강은 73명, 그리고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실제 개인예산의 지출이 없었다. 참여자의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지출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주거 일상생활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보호 및 
돌봄요양 보육 및 교육

계
24 39 78 0 0 0

26.7 43.3 86.7 0 0 0

성별
남성

15 22 47 0 0 0

27.3 40.0 85.5 0 0 0.

여성
9 17 31 0 0 0

25.7 48.6 88.6 0 0 0 

연령

18세 이하
1 6 17 0 0 0

5.3 31.6 89.5 0 0 0

19세 이상 39세 이하
11 11 25 0 0 0

35.5 35.5 80.6 0 0 0

40세 이상 59세 이하 
9 13 20 0 0 0

37.5 54.2 83.3 0 0 0

60세 이상
3 9 16 0 0 0

18.8 56.3 100.0 0 0 0

장애유
형

지체·뇌병변
12 27 41 0 0 0

25.5 57.4 87.2 0 0 0

발달장애
8 7 26 0 0 0

26.7 23.3 86.7 0 0 0

기타
4 5 11 0 0 0

30.8 38.5 84.6 0 0 0

표 10. 영역별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 여부 
(단위: 명, %)

주거 일상생활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보호 및 
돌봄요양 보육 및 교육

계 17 31 73 0 0 0

성별
남성

10 18 45 0 0 0

18.2 32.7 81.8 0 0 0 

여성
7 13 28 0 0 0

20.0 37.1 80.0 0 0 0 

연령

18세 이하
1 5 17 0 0 0

5.3 26.3 89.5 0 0 0 

19세 이상 39세 이하
9 9 22 0 0 0

29.0 29.0 71.0 0 0 0 

40세 이상 59세 이하 
5 11 20 0 0 0

20.8 45.8 83.3 0 0 0 

60세 이상 2 6 14 0 0 0

표 11. 영역별 개인예산 지출 여부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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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예산 지출액은 예산 편성에는 없었으나 지출이 허용된 활동지원에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총 개인예산 지출액은 120,740,040원으로 한도액 대비 95%의 소진율을 보였다.8) 최소 지출액은 233,600원, 

최대값은 5,122,350원이었다. 인 평균 개인예산 지출액 규모는 1,341,556원이었다. 

영역별로 실지출된 예산 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 총 1억 2천 7백만 원의 개인예산 중 65.5%인 7천 9백만 
원이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영역에 지출되었다. ‘일상생활’에는 18.9%인 2천 2백만원, ‘주거’에는 12.1%인 1천 
4백만원이 지출되어,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8) 참여중단자 4명을 포함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최종 참여자 86명의 결과를 분석한 이한나 외(2024, pp. 29-30)의 결괏값과 차이가 있다. 

주거 일상생활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보호 및 
돌봄요양 보육 및 교육

12.5 37.5 87.5 0 0 0 

장애 
유형

지체·뇌병변
7 25 41 0 0 0

14.9 53.2 87.2 0 0 0 

발달장애
7 4 23 0 0 0

23.3 13.3 76.7 0 0 0 

기타
3 2 9 0 0 0

23.1 15.4 69.2 0 0 0 

총 개인예산 지출액 참여자 최솟값 참여자 최댓값 참여자 평균값

120,740,040 233,600 5,122,350 1,341,556

표 12. 개인예산 지출 규모
(단위: 원) 

주거 일상생활 신체건강 정신건강 보호 보육 활동지원

계
14,623,450 22,764,270 79,054,140 0 0 0 4,298,180

12.1 18.9 65.5 0 0 0 3.6

성별
남성 7,311,700 9,430,850 49,524,810 0 0 0 4,158,060

여성 7,311,750 13,333,420 29,529,330 0 0 0 140,120

연령

18세 이하 243,000 3,152,170 16,432,900 0 0 0 140,120

19세 이상 39세 
이하 6,676,000 7,561,970 21,106,980 0 0 0 420,500

40세 이상 59세 
이하 4,916,600 7,556,590 26,809,450 0 0 0 2,056,000

60세 이상 2,787,850 4,493,540 14,704,810 0 0 0 1,681,560

장애
유형

지체·뇌병변 7,699,650 19,448,650 49,921,810 0 0 0 2,476,500

발달장애 4,935,000 2,834,820 16,942,990 0 0 0 140,120

기타 1,988,800 480,800 12,189,340 0 0 0 1,681,560

표 13. 영역별 개인예산 지출 금액
(단위: 원, %)



욕구 기반 예산 활용의 실천 가능성 검토: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을 중심으로

295

Ⅴ. 논의

위의 욕구 표출-예산의 편성과 지출을 보면, 다양한 영역에서 욕구가 표출된 데 비해 예산의 편성과 지출은 
한정된 영역에 몰려있다. 물론 표현한 모든 욕구에 대해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적합하고 올바르다고 
할 수 없고, 늘 가능한 것도 아니다. 우선순위나 궁극적 목표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영역 욕구의 유무만을 파악하
여 예산 편성과 대응시켜 대응하지 않은 것을 ‘불균형’으로 간주하는 것도 다소는 무리가 된다. 그러나 참여자의 
선호를 우선시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 중 하나는 참여자가 욕구를 표현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의 여부이기 때문에, 욕구의 표현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불균형한 쏠림 현상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적지 않은 참여자가 욕구를 표현한 정신건강, 보호 및 돌봄, 보육 및 교육 영역에 예산 
편성이 전혀 없고, 다른 영역에서도 욕구를 표현한 참여자의 수에 비해 예산을 편성한 참여자가 수가 많이 적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사업 설계 내외적으로 진단이 필요하다.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개인예산 이용계획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첫째, 개인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용도의 제한성이다. 2023년 모의적용은 각 영역에서 제한된 품목에 지출하
는 것만 허용했다. 주거 영역의 ‘주거환경 개선’, 일상생활의 ‘장애관련 소모품’,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에서 ‘재활치
료비’나 ‘건강기능식품’ 등이 포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범위과 비교적 넓은 것과 달리, 정신건강은 ‘지역사회서비
스투자사업서비스 추가 구매’, 보호 및 돌봄 요양은 ‘단기거주시설’, ‘긴급돌봄’, 보육 및 교육은 ‘아이돌봄서비스 
기준 시간 이상 본인부담금’으로만 한정되어 계획할 수 있는 지원이 거의 없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자폐성 
장애가 있는 12세 남아인 참여자1의 보호자는 참여자의 흥미와 상호작용을 돋울 수 있는 장난감 구입을 원하였으
나, 개인예산으로 허용하는 품목이 아니어서 구매할 수 없었다. 이 결과는 유니크 툴박스의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quality monitoring)’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겠다. 모니터링의 1부문에 해당되는 개인예산 사용영역의 측면에
서 사업의 결과를 보자면, 다소 부정적이다. 허용 용도의 범위가 일상생활지원, 평생학습이나 교육, 일자리, 지역사
회 참여, 치료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구매 또는 렌트, 환경 개선, 이동, 보통의 삶을 지원하는 형태로 다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지원의 폭이 한정되어 계획할 수 있는 다양성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참여자의 욕구가 ‘구매’를 통해 충족되는 것이 아닌 경우이다.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가 
없거나, 인프라의 확충이나 제도의 변화 등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를 표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10세의 
자폐성장애여아인 참여자2의 보호자는 참여자를 위한 맞춤형 교과과정의 필요를 강조했는데, 이는 재화와 서비스
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54세의 뇌병변장애 남성인 참여자3은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을 희망하였는데, 해당 참여자의 거주지 부근에는 관련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기 어려웠다. 이는 
원거리 기관의 서비스 이용, 대체 교육서비스와 교재 활용 등 대안적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 욕구일 수도 있으나, 

전술한 구매 품목의 제한과 후술할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욕구에 부합하는 계획의 수립이 어려웠던 사례이기도 
하다. 구매를 통해 해소되는 욕구가 아니라는 점은 유니크 툴박스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2부문에 해당하는 “이 
제도를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과 연동한다. 즉 자기계발, 자기결정, 대인관계 
기술, 사회통합, 권리, 정서적․신체적․물질적 웰빙이 개인예산제를 통해 실현 가능했는지에 대한 응답은 여기서 
보는 사례처럼 현재 이용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인프라 및 국가의 복지수준, 그리고 개인의 역량과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며,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과 목표 수립, 그에 따른 목표달성과 산출의 영역이다. 이것은 단순한 예산의 
수립과 집행과는 다르다.

셋째, 예산의 한정이다. 모의적용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라도 개인예산의 한도액을 큰 폭으로 넘어서거나, 

다른 지원서비스보다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를 차지하여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체장애
여성인 61세 참여자4는 창호(sash) 교체를 희망하였으나 이에 대한 견적이 본인의 개인예산 한도액을 큰 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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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서 포기하였다. 호흡기장애여성인 26세 참여자5는 목욕침대 구매를 희망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넷째,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해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43세의 지체장애여성 참여자6은 정신건
강의 증진을 위한 심리적 지원을 원하나, 당사자의 직장생활과 가족 돌봄 등으로 현실적으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
고 토로하였다. 

다섯째, 근본적으로 특정 영역 욕구의 유무만을 파악하여 참여자의 궁극적인 희망과 선호가 욕구에 반영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문제로 꼽을 수 있다. 이는 욕구 표현과 예산 편성의 불균형만의 문제는 아니나, 불균형이 나타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특정 영역에서의 욕구가 다른 것에 우선하고, 삶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계획에서는 이러한 핵심 욕구가 드러나지 않은 문제이다. 영역 간 
순위나 중요도를 가늠하지 못해, 욕구의 표현이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을 기계적으로 불균형으로 보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위에서 열거한 이유 중 첫째, 셋째 이유 중 일부는 사업 설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개인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에서 개인예산으로 전환하는 비율을 높여 개인예산의 한도액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도이다. 그러나 개인예산 전환비율의 상향조정만으로는 개인에게 할당되는 예산의 부족을 근본적
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장애인 예산 투입에 대한 비판이 만연하고(김병규, 2023; 

구무서, 2022), 활동지원급여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식 또한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김도현, 2024; 안형진, 

2024) 근본적으로 장애인 예산의 점진적 확대와 합리적 분배 없이는 개인예산제를 통한 자기주도성 실현은 어려
울 수밖에 없다. 또한 두 번째 이유에서 지적하였듯, ‘구매’라는 절차를 통해 충족하기 어려운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인프라의 확충, 서비스 연계 기능의 활성화는 개인예산
제의 전달체계와 실천 방식의 개발을 통해서, 또 개인예산 외곽의 장애인 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해소해야 하는 
사안이다.

편성한 예산, 즉 수립한 계획을 집행한 참여자가 계획을 수립한 참여자에 비해 적은 이유는 분석 자료를 통해 
직접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계획 품목에서 당초 예측한 것보다 큰 규모의 예산을 지출해 예산이 부족하
였거나, 계획한 품목을 구매하기 위한 정보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이 부족하여 모의적용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등의 사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모의적용 사업은 지원위원회의 계획 합의 단계에서 구매를 
계획한 품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제 지출이 당초 편성한 예산을 초과하는 것도 인정했기 때문에, 계획한 품목
을 여러 가지 이유로 구매하지 못했거나 적게 구매한 경우, 계획의 변경 없이 다른 품목을 당초 계획 이상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러한 모의적용의 개인예산 이용 영역 쏠림 현상은 2023년 국정감사 시기 ‘개인예산제

욕구-계획 불일치 사유 요인 개선 방안
구매 용도의 제한 급여 범위 용도 범위의 확대

구매를 통해 충족하기 어려운 욕구 욕구 특성
인프라 다른 자원의 연계

가용 예산의 한정 급여량 전환 비율의 상향 조정
장애인예산의 확대와 합당한 배분

당사자 사정 개인적 요인 다른 자원의 연계

욕구간 우선순위 판별하지 않음 조사도구의 한계 우선적 욕구를 판별할 수 있는 
조사도구의 개선

표 14. 욕구-계획 불일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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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 관련 소모품과 홍삼‧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 구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백민, 2023). 위와 같은 이유로 모의적용의 사업 종료시기가 가까워 오면서 개인예산 잔액을 구매
가 손쉬운 건강기능식품에 소진하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개인예산제도의 성패에 사례관리자의 조정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잠재된 욕구를 표현하고 이를 유연하
게 지원하는 자기주도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다. 초기면접
과 개입, 사정과 서비스 계획 뿐 아니라 집행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조력, 점검과 
평가까지 당사자와 함께 동반하는 조력자가 계획의 충실한 실현을 가능케 한다. 유니크 툴박스 서비스 품질 모니
터링 3부문에서는 개인예산 이용경험에 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정보 접근성, 규칙 이해 용이성, 욕구 평가 관여, 

계획수립 관여, 개인예산이용 결정 관여, 서비스 제공자의 존중, 개인예산 이용을 위한 훈련, 이용자 선택권, 이의 
신청, 개인예산 금액 만족, 사생활 보호가 그 주요 모니터링 항목인데, 이는 사례관리자를 포함하는 역량 있는 
조력자의 충실한 지원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Ⅵ. 결론 

본 연구는 2027년에 본 사업으로 시행될 개인예산제가 개별유연화와 자기주도적 지원의 이념을 실현하는 제도
로 정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2023년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의 결과 중 
개인예산 이용계획 결과를 분석하고 서비스 계획과 욕구 사정에 관한 지원체계 보완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연구 
배경에서 국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사업에 관한 엇갈린 논의를 소개하고, 개인예산제 본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전망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유럽 연합의 모니터링 방안을 소개하며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안착을 
위해 길을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4개 지자체(서울 마포, 경기 김포, 충남 예산, 세종)에
서 수행된 모의적용 참여자 90명이었다. 분석한 자료는 모의적용사업 참여자가 전담인력과 함께 수립한 ‘개인예산 
이용계획’과, 계획의 합의와 지출에 관한 행정자료인 ‘총괄 서식’이다. 개인예산 이용계획은 전담인력이 ‘1. 개인정
보’, ‘2. 지원 네트워크 현황’, ‘3. 현재 이용서비스 현황’에서 참여자의 일상생활과 자원을 파악한 후, ‘4. 욕구 
사정’에서 6개 이용 영역에서의 제한점과 욕구를 파악하고 내용을 기록하였다. 영역별로 사정(assessment)한 욕구
는 ‘5. 개인예산으로 이용을 원하는 서비스’에서 제한된 품목별로 활용 희망 여부를 파악하고, ‘6. 개인예산 이용계
획’에서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서비스별로 이용계획과 편성 예산을 기록하였다. 또 다른 자료 출처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 총괄서식’은 모의적용 사무국이 설치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사업 관리용으로 
작성한, 참여자의 기본 정보와 계획, 실제 지출한 정산 내용이 포함된 행정데이터이다.

분석결과는 먼저 참여자의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분석하여 각 영역에서 어떤 지원 욕구를 표현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전체 분석대상 90명 중 주거 영역에서의 지원 욕구를 표현한 참여자는 39명(43.3%), 일상생활은 
69명(76.7%), 신체적 건강은 79명(87.8%), 정신건강은 23명(25.6%), 보호 및 돌봄은 31명(34.4%), 보육 및 

계획-지출 불일치 원인 원인의 차원 개선 방안

계획을 초과하는 예산 지출
구매를 위한 정보와 접근성 부족 사례관리의 미흡 이용자에 대한 조력 강화 

표 15. 계획-지출 불일치 사유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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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8명(8.9%)이었다. 그 다음, 영역별로 예산을 편성한 참여자의 숫자를 살펴보면, 주거영역은 24명, 일상생
활은 39명, 신체건강은 78명이었고, 그 외 정신건강과 보호 및 돌봄, 보육 및 교육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역별로 편성한 예산이 실제 지출로 이어진 참여자의 숫자를 살펴보면 주거영역에서는 17명, 일상생활은 
31명, 신체 건강은 73명, 그리고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실제 개인예산의 지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역에서 욕구를 표현하였다고 해서 그 모두를 예산 편성하지 않은 것은 모의적용 사업의 한계와 연결된다. 즉 
영역별로 제한된 품목에만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서 지원 욕구가 있어도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가 
허용되는 품목이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또 개인예산 이용계획은 ‘구매’할 수 있는 품목에 한해서만 계획
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원 욕구가 구매라는 방식을 통해 충족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논의에서는 욕구가 예산 편성으로, 예산 편성이 지출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참여자가 작성한 이용계획
과 사무국에서의 총괄서식을 활용하여 면밀히 살펴보았다. 욕구가 있었지만 실제 예산 편성이나 지출로 연결되지 
못한 경우는 첫째, 개인예산제가 갖는 용도 제한, 둘째, 욕구는 있지만 구매를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닌 경우, 셋째, 한정된 예산, 넷째, 개인적 사유, 다섯째, 조사도구의 한계로 요약된다. 여기에서 유추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은 모의적용 사업이 갖는 한계이기도 하고 개인예산제가 본 사업으로 시행될 경우 고려해야 
할 시사점과 연결된다.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제도의 보완점을 찾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의 범위를 넓히고 개인예산제의 취지
에 맞게 제한품목에 관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모의적용사업은 급여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명백하게 지출이 용이한 영역이 아닌 경우는 예산 편성이나 지출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아울러 지원 가능
한 품목에 대한 원칙이 분명하지 않아 욕구가 있어도 자기주도적 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급여의 범위를 넓히
는 것과 지원 가능한 품목의 원칙을 세우는 일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실제로 2024년 시범사업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항목(불법적인 재화와 서비스, 통상적 가계유지 비용, 주류·담배·복권 구입, 저축, 부채상환, 금융
상품 구입 등)을 제외하고는 예산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급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둘째, 개인예산 이용계획 서식의 수정과 보완이다. 모의적용 개인예산 이용계획이 참여자의 궁극적인 희망과 
선호를 발견하고 욕구간 우선순위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시범사업에서는 사람중심계획
(person-centred planning, PCP)의 기본 질문을 욕구 파악을 위한 첫 질문으로 설정하였다. PCP는 자기주도지원
을 위한 핵심 요소이자 원리로, ‘이용자에게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두고 이용자에게 지원서비스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지원 방법이다. 개인예산제와 PCP는 서로를 강화하는 기제로(Leventi et al., 2023), 개인예
산제에서는 PCP를 따르는 실천이 빠짐 없이 강조된다. 보완한 시범사업 계획 서식에는 이용자의 선호를 우선 
탐색하는 PCP의 원리에 따라 각 영역별 욕구 파악에 앞서 ‘내가 하루를 보내는 방식은?’, ‘내게 의미 있는 사람은?’,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현재 살아가는 데 가장 불편한 점은?’, ‘현재의 삶에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과 같은 질문을 배치하였다(장재웅, 2019). 이를 통해 참여자의 궁극적 바람과 선호를 파악하
고, 영역별 질문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참여자의 욕구, 잠재된 욕구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셋째, 구매 계획으로 이어지지 않은, 즉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이의 파악과 
지역 자원의 연계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에는 계획 수립 기관의 기능과 인력의 역량과 전문성이 중요한 
요인이다. 모의적용 참여자의 자료를 살펴보면, 표현된 욕구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자원을 연결하고 활용가
능 하도록 잠재된 욕구를 드러내고 재화와 연결시키고 관리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모의적용사
업은 본 사업의 전국 시행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개인예산제 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담인
력을 선발하여 서비스 계획과 자원연계를 담당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인력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의 강점이 있고 지역 편차에 따른 서비스 전달의 차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 2024년 시범사업에서는 
‘복지전문기관’으로 명명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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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했는데, 이 역시 장단점이 있었다. 참여자의 잠재된 욕구를 꿈과 희망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원을 연계하여 예산 편성을 지원하는 서비스 질적 수준은 좋아졌지만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전담인력 
없이 기존의 기관 인력이 부가적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기관에 과중한 업무부담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어떠한 선택으로 본 사업을 수행하게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분명한 
것은 욕구를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인력, 즉 숙련된 사례관리자가 성패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은 자명하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예산의 지출 내용이 표현한 욕구에 
기반했는지에 국한하여 제도를 살펴보았다. 향후 개인예산제의 성과를 평가할 때 자립, 사회참여, 웰빙에서 삶의 
질이 개선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권익, 적극적 관여, 존엄과 존중, 선택과 통제, 옹호, 

급여량과 같은 개인예산 이용경험과 관련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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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plore potential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service 

planning and needs assessment by analysing the content of personal budget 

plans and actual expenditures among disabled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2023 pilot simulation project for personal budgets in Korea. By examining the 

personal budget plans of 90 participants, including those who withdrew from 

the project, the study investigates whether plans and expenditures were based 

on expressed needs, and identifies reasons for discrepancies between expressed 

needs and actual spending. The data analysed include personal budget plans 

written by participants and related administrative records.

 Participants expressed needs across a variety of domains, including physical 

health, daily living, housing, care and support, mental health, and education 

and childcare. However, budget allocation was largely concentrated in the areas 

of physical health, daily living, and housing, with no planning observed in the 

remaining domains. In terms of expenditures, 65.5% of total spending was 

directed toward physical health and healthcare services, followed by daily living 

and housing. Discrepancies between expressed needs and actual allocations or 

spending stemmed from limited eligible uses, needs that could not be addressed 

through purchasable services, restricted budget amounts, and individual 

circumstances such as family caregiving responsibilit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for personal budgets to effectively realise 

personalisation and self-direction,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range of eligible 

services based on core principles, increase the flexibility of budget rules, and 

strengthen case managers’ competencies in planning and resource coordination.

Keywords: Personal Budget, Personalisation, Self-Directed Support, Pilo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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